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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그간 보험사업자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명분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일원화를

끊임없이 주장하여 왔다. 명분상의‘의료수가 일원

화’는건강보험비급여수가보다낮은수가는그대로

두고동일하게적용받고있는급여항목에대한종별

가산율의인하(수가인하)를주장한것이지진정한“의료

수가일원화”는아니다.

정부도 보험사업자의 논리에 의한“종별가산율 인

하”를위하여처음‘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에서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이“금융산업 진입 및 업규

제개선과제”로선정하여이를해결하고자해당소관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이관하 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3월 보헙업계와 의료업계를 불러 협의한 결과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이견만 확인하 을 뿐 양 업

계의합의점을도출하진못하 다. 

또한, 건설교통부의중재및자보심의회에서양업

계간의협의가결렬되고양업계간의입장차이만이커

지게 되자“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지난

9.20일재차협의를진행하 으나동일하게양업계간

의 입장차이만 확인할 뿐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하

고 최근(11.7) 금융감독원에서「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고 보험사기

대책에“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

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을 인

하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2.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은 계속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산재보험 종별가산율을

준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종별가산율은 1995년도 260%에서계

속적으로 4차례에걸쳐하향조정하여지난 2003년

10월 산재보험 종별가산율과 동일하게 적용하 고

2007년현재까지적용하고있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과 건강보험

종별가산율의 차이는 종합전문병원 15%, 종합병원

12%, 병원 1%의차이가있으며의원의경우는현재

도건강보험과동일하게적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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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별가산율 인하’는 곧‘수가인하’이며

결국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한 진료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간 건강보험 수가의 조정은 물가상승률과 임금

인상률도반 하지못하고있어환자의진료에만전

념하여야 할 의료기관에서 병원경 의 재정적 어려

움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장례식장 등을 운 하여

그손실액을보전하며운 하고있는실정이다.

건강보험수가는 의료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

며, 최근전문연구기관의연구결과에의하면건강보

험수가는의료원가의81%에달하고있는것으로연

구되었으며 자동차보험 수가의 종별가산율이 건강

보험과비교하여약간높지만환자의특성상- 환자

는사고이전상태의완전회복과충분한보상심리를

가지고있음 - 장기입원과의료기관과의잦은분쟁

등으로일선병원의많은민원을야기하고있다.

또한, 보험사업자에의하여보도된바있지만자동

차보험에 대한 진료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그 비용을 국민(운전자)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으나 실제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도 보

전하지못하는건강보험진료비도매년크게증가하

으므로 건강보험과 연동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도유사하게증가하는것이당연하겠지만사실그렇

지않다.

보험개발원의 자료(표-2)에 의하면 FY2000∼

FY2004까지의 진료비 변화는 12.9%가 증가하

다. 그러나본회에서그간파악한자료에의하면치

과·한방의 진료비가 적은 부분을 감안하며 실제

병·의원에지급된내역(표-3)과비교하여많은차이

가발생한다.

물론 건강보험 정책이 2005년도 이후 보장성 강

화에따라급여범위를급격히확대하 으며이에따

라 의료급여 진료비도 동일하게 증가하 으나 자동

차보험 진료비가 계속적으로 감소하 음에도 불구

하고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부당ㆍ허위청구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너무

도 부당하며, 보험사업자는 일부 부도덕한 환자의

보상심리에서 발생하는 진료행태에 그 문제점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만을부도덕한집단으로매도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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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그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경우 보험업계와 의

료업계간의 계약에 의하여 진료수가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준용하고 있으면

서 그간 적정한 원가조사 연구한번 거치지 않고 정

부주도의일방적으로결정되었다.

보험사업자및정부에서주장하는“자동차보험수

가일원화”는종별가산율의인하만을주장하는것으

로서 진정한 일원화를 위하여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을동일하게적용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적용

되어야한다.

첫첫째째,, 수수가가를를 일일원원활활 할할경경우우““모모든든 수수가가 및및적적용용

방방법법등등을을건건강강보보험험과과동동일일하하게게적적용용””하하여여야야한한다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운 하는 방식인 비급여 항목

및비급여수가를자동차보험의경우도동일하게적

용하여야 하며, 진료비 심사의 경우도“건강보험심

사평가원”으로 일원화 하고,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해산하여야한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소관부처를 현행 건설교통부에서

의료의 전문성을 가진“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일

관된정책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둘둘째째,, ‘‘자자동동차차보보험험요요양양기기관관계계약약제제’’를를먼먼저저실실시시

하하여여야야한한다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종별가산율 인하만

을 위하여 더 이상 논의되어서는 안되고, 의료기관

과 보험사업자간의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수가를

계약하도록현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

항”에근거한‘직불금지’조항을먼저삭제하여의료

기관과 보험사업자간의“자율적인 요양기관 계약

제”를실시하여야한다.

계약제가 실시되면 보험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주

장하는부당청구및과잉청구를하는부당한의료기

관은계약대상에서제외하면되는것이며현재산재

보험도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없이

계약이 이루어져 있으며 교통사고 환자와 산재보험

환자의 특성이 유사하므로 자동차보험만을 강제계

약하도록 법률로서 정하는 것은 보험사업자의 의무

인 피해자(환자) 관리를 의료기관에 떠 넘기는 것일

뿐이다.

구구 분분

’95.6.12∼’99.10.7

’99.10.8∼’01.10.7

’01.10.8∼’03.10.7

2003.10.8 ∼ 현재

종종합합전전문문

260%

100%

66%

45%

종종합합병병원원

209%

72%

50%

37%

병병원원

140%

29%

23%

21%

의의원원

130%

22%

17%

15%

[표-1]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변경내역

자자동동차차보보험험((‘‘FFYY)) 건건강강보보험험 의의료료급급여여

금금액액 증증감감연연도도
구구 분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9,019

8,234

7,781

8,481

8,291

7,949

100%

91.3%

86.3%

94.0%

91.9%

88.1%

금금액액

131,410

178,195

190,606

205,336

223,559

247,968

증증감감

100%

136%

145%

156%

170%

189%

금금액액

15,562

19,496

20,312

22,121

26,161

32,372

증증감감

100%

125%

131%

142%

168%

208%

[표-3] 연도별 진료비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병원·의원에환자가진료후보험사업자가지급한진료비(치과, 한방, 약국제외)

회회계계연연도도

금액(억원)

증감(%)

FFYY’’0000

12,607

100

FFYY’’0011

12,768

101.3

FFYY’’0022

12,664

100.5

FFYY’’0033

14,137

112.1

FFYY’’0044

14,232

112.9

[표-2] 손해보험사 대인배상 ⅠㆍⅡ 치료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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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그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경우 보험업계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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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한다.

첫첫째째,, 수수가가를를 일일원원활활 할할경경우우““모모든든 수수가가 및및적적용용

방방법법등등을을건건강강보보험험과과동동일일하하게게적적용용””하하여여야야한한다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운 하는 방식인 비급여 항목

및비급여수가를자동차보험의경우도동일하게적

용하여야 하며, 진료비 심사의 경우도“건강보험심

사평가원”으로 일원화 하고,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해산하여야한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소관부처를 현행 건설교통부에서

의료의 전문성을 가진“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일

관된정책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둘둘째째,, ‘‘자자동동차차보보험험요요양양기기관관계계약약제제’’를를먼먼저저실실시시

하하여여야야한한다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종별가산율 인하만

을 위하여 더 이상 논의되어서는 안되고, 의료기관

과 보험사업자간의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수가를

계약하도록현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

항”에근거한‘직불금지’조항을먼저삭제하여의료

기관과 보험사업자간의“자율적인 요양기관 계약

제”를실시하여야한다.

계약제가 실시되면 보험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주

장하는부당청구및과잉청구를하는부당한의료기

관은계약대상에서제외하면되는것이며현재산재

보험도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없이

계약이 이루어져 있으며 교통사고 환자와 산재보험

환자의 특성이 유사하므로 자동차보험만을 강제계

약하도록 법률로서 정하는 것은 보험사업자의 의무

인 피해자(환자) 관리를 의료기관에 떠 넘기는 것일

뿐이다.

구구 분분

’95.6.12∼’99.10.7

’99.10.8∼’01.10.7

’01.10.8∼’03.10.7

2003.10.8 ∼ 현재

종종합합전전문문

260%

100%

66%

45%

종종합합병병원원

209%

72%

50%

37%

병병원원

140%

29%

23%

21%

의의원원

130%

22%

17%

15%

[표-1]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변경내역

자자동동차차보보험험((‘‘FFYY)) 건건강강보보험험 의의료료급급여여

금금액액 증증감감연연도도
구구 분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9,019

8,234

7,781

8,481

8,291

7,949

100%

91.3%

86.3%

94.0%

91.9%

88.1%

금금액액

131,410

178,195

190,606

205,336

223,559

247,968

증증감감

100%

136%

145%

156%

170%

189%

금금액액

15,562

19,496

20,312

22,121

26,161

32,372

증증감감

100%

125%

131%

142%

168%

208%

[표-3] 연도별 진료비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병원·의원에환자가진료후보험사업자가지급한진료비(치과, 한방, 약국제외)

회회계계연연도도

금액(억원)

증감(%)

FFYY’’0000

12,607

100

FFYY’’0011

12,768

101.3

FFYY’’0022

12,664

100.5

FFYY’’0033

14,137

112.1

FFYY’’0044

14,232

112.9

[표-2] 손해보험사 대인배상 ⅠㆍⅡ 치료비 현황


